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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산  가  정  법  원

제2가사부(항고)

결           정

주       문

 이 사건 항고를 각한다.

신청취지 및 항고취지

1심 결  취소한다. 등 지 밀양시 **면 사건본인  가족 계등 부  이름 

‘A’  ‘B’  개명하는 것  허가한다.

       

 에 하면 사건본인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  2017. 9. 5. 부산지방법원 부지

원에  상해죄  징역 6월에 집행  2 , 보 찰 및 사회 사명  받아 재 집

사       건 2017 20048  개명

신청인 겸 사건본인, 항고인              

갑 (89  생, 남)

                    부산 북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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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간 에 있는 사실  알  있다. 또 신청인  이 사건 신청 이후 범죄행  

구속 어 부산구 소에 구 어 있다 하여 송달장소를 부산구 소  신고한 사실  

상 명백하다.

사 이 이러하다면,  단계에  신청인에게 개명  허가하는 것  동일  인식에 

한 란  래하여 사 차  집행에 막 한 지장   우 가 있다고 보지 않   

없고 그러한  개명 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 가 다 할 것이다.

1심이 이러한 취지에  신청인  개명신청  허가하지 아니한 조 는 당하다.

 라  이 사건 항고를 각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. 3. 23.

재판장      판사 구남

판사 이 철

판사 주


